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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-41호

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14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 사유

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

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사재개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금융지주회사 인가 심사 중단 사유 신설 및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

검토의무 부여(안 제8조)

- 형사소송 또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

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

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

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-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나. 은행자주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

부여(안 제12조의2)

- 형사소송 또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

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

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

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-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3. 세부 개정 내용

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

-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


